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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0년 5월 14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면서, “경감세액은 (중략)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5월 14일 위 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는 경감세액 전액을 (중략)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어느 지역본부와 해당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지역의 택시회사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0년 5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개정

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부가가

치세 경감세액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며, 자신들이 지급받은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택시회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청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경감세액 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항소심법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

감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

의는 위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 사법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 추징제도의 존재 의의, 법정부관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운수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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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는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음’, ‘생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5월 14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사건을 항소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지형 대표변호사 권창영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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